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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기초수급자… 

대법원  ‘재판 다시’ 법무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해 국선 변호인 청구를 기각

당하고 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

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

일 밝혔다.

IT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B씨가 운

영하는 주식회사에 회사를 합병시키는 경영

권인수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주

기로 한 1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

을 제기했고, B씨에게 “넌 상장 못 해” “내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 등 협박 문자를 2년

간 174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

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

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벌

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방어권이 적절히 행

사되지 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

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해 홀로 재판을 받았다. 빈곤 등 국선변호

인 선정 관련 소명 자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

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자료가 제출된 이상 2심에서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

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조선일보)


